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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원질의 회신(주택 외의 시설 공동사업 가능 여부)
 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16504(2021. 8. 5.)호 관련입니다.
 
2.「주택법」제15조제1항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 
  ㅇ (질의내용)「주택법」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

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「건축법」제
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,「주택법」제5조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업
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?

 
  ㅇ (답변내용)「주택법」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

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의거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
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, 이때,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소정의 요건을 모
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
다.

 
   - 따라서, 귀 질의의 사업이「주택법」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면「건축법」

상 건축허가 대상이므로, 위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
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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